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8. 4. 25.> (앞쪽)

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지정번호

연도-번호

성 명 생년월일

주 소 (전화번호 :              )

자동차종류 형 식

차의 등록번호 정 원 제작연도

보험(공제)

가입회사
배상한도  대인 대물

차의 운행구간

차의 운행횟수

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

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(경찰서장) 인

130㎜×120㎜(보존용지(1종) 70g/㎡)



(뒤쪽)

유 의 사 항

 1.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.

 2.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

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

 3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

하여야 합니다.


